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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8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 2019. 9. 5.(목요일), 10:00

o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최승수 위원(분과위원장), 강호갑 위원, 정태호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19-17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ㆍ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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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 저작권법제133조의3에따른경고, 삭제또는전송중단시정권고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594건(안건번호 제2019-108081호~108894호)

- 회의결과 :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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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180회 저작권보호심

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17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 전차회의록을바탕으로위원들에게의견을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전차 회의록 4쪽에 복제·전송자가 작성한 글 일

부가 있는데 검색 결과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 A 위원 : 게시자가 작성한 글로 공개해도 문제소지는 없어 보임

- B 위원 : 비식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됨

- C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며, 모두 공개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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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제133조의3에따른경고, 삭제또는전송중단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 안건은 안건번호 제2019-108110호~108894호로

안건 개수는 814건이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1,594건임

안건번호 제2019-108081호~108085호는 네이버 이용자가 블로그를 운

영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며)안건번호 제2019-108081호는 ‘명탐정

코난’ 951화이며, 영상 재생시간은 24분 40초 분량임

영상에 한글자막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막 제작자는 ‘□□□□’이라고

기재되어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며)안건번호 제2019-108082호는 ‘보루토’이

며, TV도쿄에서 방영되었고, 영상 재생시간은 23분 54초임

자막 제작자는 동일한 ‘□□□□’으로 기재되어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며)안건번호 제2019-108083호는 ‘블랙클로버’

이며, 자막 제작자는 ‘☆☆☆☆☆’이며, 우리말 자막이 포함되어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며)안건번호 제2019-108084호, 108085호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제공하고 있음

- C 위원 : 일본에서 TV방송을 통해 최근 방영된 애니메이션인데 동

영상 파일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질의함

- A 위원 : 토렌트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을 다운로드받은 후 자막을

동영상과 결합하였을 가능성이 큼

토렌트 사이트에는 다양한 저작물이 올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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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위원 : 블로그에 게시된 일본 애니메이션은 시정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 같은 생각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08081호~1010808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19-108086호~108087호는 네이버 이

용자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복제물을 스트리밍 방

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을 제시하며)안건번호 제2019-108086호는 안건으로

는 1개이지만 게시물 개수는 16개임

안건번호 제2019-108087호도 안건은 1개이지만 게시물 개수는 23개임

- A 위원 : 예전에는 안건번호 1개에 1개 게시물이었는데 금번 심의안

건은 기존과 다른 이유에 대해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미국드라마 또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같이 시리즈로

되는 것은 보호원 시스템에서 복제·전송자, 저작물명 등 조건이 일

치되면 1개의 안건에 게시물이 여러 개가 될 수 있음

본 건의 경우 한 명의 복제·전송자가 1화부터 마지막 화인 23화까지

해당 시리즈 전체 분량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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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위원 : OSP에 어떻게 시정권고하게 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23개 게시물에 대해서 시정권고하게 됨

- B 위원 : 각각의 게시물단위로 시정권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질

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게시물 단위로 시정권고를 하고 있음

하나의 안건에 있는 동종 게시물 23개 전부를 심의하고 있는 것임

- C 위원 :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하여,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상당하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B 위원 :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동의함

- A 위원 : 같은 생각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08086호, 10808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웹하드에서 MS office와 Autodesk Autocad 프로

그램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MS와 Autodesk 공식홈페이지의 프로그램 다운로드 페이지를 제시

하며)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365 무료체험 페이지를 보고 있고,

오토데이크사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다운로드를 통해 오토케드를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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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로 체험해보세요’, ‘주의, 각 체험판은 오토케드 다운로드가 필요

합니다’, ‘멤버십을 구매하시면 다음에 엑세스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있음

- C 위원 : 지난번 전체위원회에서 권리자의 추정적 의사를 적극적으

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지 질의함

- B 위원 : 그렇다고 답변함

- A 위원 :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안건과 비슷한 것으로 가결로 의

결하는데 동의함

- A 위원 :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08088호~10810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

정권고를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

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8110호~108894호

는 모두 단순 복제한 음악, 어문, 게임, 영상물, 프로그램을 웹하드 사

이트 등에서 공중의 이용에 무단 제공하고 있는 사안임

(프로그램 ‘Rix 라인오렌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08162호는 네이버 이용자가 폰트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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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원더랜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8318호는

모바일웹하드에 게시된 것이고, 2019년 8월 14일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제공하고 있음

(영화 ‘글래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8376호는

2019년 1월 17일 개봉한 영화를 제공하고 있음

(영화 ‘알라딘’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8577호는

웹하드에서 5월 23일 개봉한 영화를 제공하고 있음

최근 보이는 영화 ‘알라딘’ 복제물은 화질과 한글 자막이 개선되었고,

본 건은 캠버전에서 확인되었던 사행성 사이트 마크가 재생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음

(음악 Anne-Marie가 부른 2002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08605호는 2018년 4월에 발매된 ’Speak your mind’의 수록앨범

에 있는 음악임

저작물명에 ‘2002’으로 되어 있어 ‘2002’ 한곡만 게시된 것으로 보이지

만,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보면 100개의 팝송 저작물을 압

축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카밀라 카베요’가 부른 ‘하바나’ 등 최신

인기 팝송 음원파일임

현재 보호원 시스템은 하나의 저작물만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영화 ‘엑스맨: 다크 피닉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08609호는 모바일웹하드에서 2019년 6월 5일에 개봉한 영화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게임 ‘Monster Jam Steel Titans’ 목록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08790호는 2019년 6월 29일에 발매된 게임물(프로그램)을 웹하드

에서 제공하고 있음

(음악 ‘Senorita’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08791호의

Senorita는 2019년 6월 21일경 발매된 ‘션 멘데스’의 앨범에 수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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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으로 저작물명에 ‘Senorita’로 되어 있어 ‘Senorita’ 한곡만 게시된

것으로 보이지만,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보면 빌보드

HOT100 음원파일을 압축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 B 위원 : 모바일 웹하드의 불법복제물이 많이 심의 요청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에서 모바일 웹하드의 불법복제물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음

- A 위원 : 최근에는 모바일을 많이 이용하는 추세임

시스템에 하나의 저작물명만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심의위

원회에서 1건이 아니라 100건의 불법복제물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게 됨

- 성원영 전문위원 : 게시물이 하나인데, 하나의 게시물에서 100개의

음원파일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임

예를 들어, 미국드라마 1화~100화 또는 만화 1권~100권을 나눠서 올

리면 100개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됨

현재 시정권고는 게시물 단위로 하고 있으며, 위원님 말씀처럼 시정

권고 통계를 불법복제물 개수 기준으로 변경하게 되면 수치가 많이

증가하게 될 것임

- B 위원 : 소프트웨어 안건들은 보고했던 MS office와 Autodesk

Autocad로 보면 되는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그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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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이 심의안건에 있으면, 오늘처럼 안건별로

라이선스 키 제공여부 등 특이사항을 표로 정리할 예정임

- A 위원 : 웹하드가 아닌 블로그나 웹페이지에서 포인트를 요구하지

않고 제공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전체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추후 심의 요청되면 웹하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복제

물에 대한 논의와 별개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 기준을 논의하

여야 할 것임

- C 위원 : 해당 게시물은 데드카피이므로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시정권고 가결하는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19108110호~10889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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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제2019-108081호~108894호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
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

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

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18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18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9. 19.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호갑

위원 정태호


